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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공고  제2016 - 1102호

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   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

조례」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

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2016년   7월   15일

고   양   시   장

1. 자치법규명 :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

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 

  ○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이 개정(법률 제14256호, 2016. 5. 29. 시행)

됨에 따라, 개정사항을 반영함. 

3. 주요골자

  가.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

정비함.(안 제6조)

    

4. 자치법규안 : 별첨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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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의견제출

 가. 제출기일 : 2016년  8월  4일까지

 나. 제출방법 : 서면 ‧ 우편 ‧ 인터넷 등

 다. 기재내용 : 주소 ‧ 성명 ‧ 연락전화번호 ‧ 의견

 라. 제출기관 : 고양시장 (복지정책과)

   ◦ 주 소 :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(주교동)

   ◦ 전 화 :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(031-8075-3232)

   ◦ 팩 스 : 031-8075-4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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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

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     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 의          견 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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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조례 제    호

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

일부개정조례안

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

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6조제3항 및 제5조”를 “제5

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과 복지정책과

입
안 
자

과   장
성   명

복지정책과장
성 창 석

팀   장
성   명

복지정책팀장
이 영 심

담 당 자
성명․전화

김 지 한
(031-8075-32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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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제6조(지원대상 사업) ① 법 제16조

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

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

각 호와 같다.

  1. ~ 5. (생 략)

 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

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

른 지원을 할 수 없다.

제6조(지원대상 사업) ① 제5조........

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  1. ~ 5. (현행과 같음)

  ②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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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고시 제2016-184호

고양 도시관리계획(시설:종합운동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고양 도시관리계획(시설:종합운동장)에 대한 결정(변경) 사항이 있어,「국토의 계획

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

으로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

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(031-8075-3067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
에게 보입니다.

2016. 7. 15.

고 양 시 장

□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   가. 공공‧문화체육시설
    (1) 운동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
도면
표시
번호

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
면적(㎡)

최초
결정일

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변경 1 운동장 종합운동장 대화동 2320 308,697.5 증)1,587.3 310,284.8 건고제367호
(1991.07.11)

    (2) 운동장 결정(변경) 사유서
도면
표시
번호

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

1 운동장

◦ 면적변경

- 308,697.5㎡ → 310,284.8㎡

증) 1,587.3㎡

◦ 운동장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운동장

간 연결도로 편입에 따른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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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3) 운동장 세부조성계획 조서 및 변경사유(구적오차 변경)

구분
면적(㎡)

세부조성계획 변경사유
기정 변경 변경 후

합계 308,697.5 감) 179.6 308,517.9

체육
시설
용지

소계 159,867.4 - 159,867.4

축구경기장 55,611.2 - 55,611.2

야구경기장 19,596.3 - 19,596.3

야구보조경기장 5,323.7 - 5,323.7

축구보조경기장 19,716.8 - 19,716.8

실내체육관 28,501.4 - 28,501.4

인공암벽경기장 1,011.0 - 1,011.0

테니스장 3,426.7 - 3,426.7

파트골프장 26,680.3 - 26,680.3

광장
시설
용지

소계 32,305.5 - 32,305.5

광장 8,941.6 - 8,941.6

진입광장 23,363.9 - 23,363.9

공원
시설
용지

소계 8,727.4 - 8,727.4

휴게공원 8,727.4 - 8,727.4

기타
시설
용지

소계 107,797.2 감)179.6 107,617.6

녹지 9,322.5 증) 0.5 9,323.0 ◦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

주차장 83,706.7 - 83,706.7

도로 14,768.0 감)180.1 14,587.9 ◦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

    (4) 운동장 세부조성계획 조서 및 변경사유(운동장간 연결도로 편입)

구분
면적(㎡)

세부조성계획 변경사유
기정 변경 변경 후

합계 308,517.9 증)1,766.9 310,284.8

체육
시설
용지

소계 159,867.4 - 159,867.4

축구경기장 55,611.2 - 55,611.2

야구경기장 19,596.3 - 19,596.3

야구보조경기장 5,323.7 - 5,323.7

축구보조경기장 19,716.8 - 19,716.8

실내체육관 28,501.4 - 28,501.4

인공암벽경기장 1,011.0 - 1,011.0

테니스장 3,426.7 - 3,426.7

파트골프장 26,680.3 - 26,680.3

광장
시설
용지

소계 32,305.5 - 32,305.5

광장 8,941.6 - 8,941.6

진입광장 23,363.9 - 23,363.9

공원
시설
용지

소계 8,727.4 - 8,727.4

휴게공원 8,727.4 - 8,727.4

기타
시설
용지

소계 107,617.6 증)1,766.9 109,384.5

녹지 9,323.0 - 9,323.0

주차장 83,706.7 - 83,706.7

도로 14,587.9 증)1,766.9 16,354.8 ◦ 운동장간 연결도로 편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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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결정도면

기 정 변 경

- 운동장 조성계획도
기 정 변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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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고시 제2016 - 185호

도로명주소 고시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, 제24조제1항, 제25조에 의거 건물 

등에 도로명주소 부여․변경․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15일

고  양  시  장

○ 도로명주소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8-7 외 44건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(☎8075-3096~8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

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7. 15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

소로 사용됩니다.

-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

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

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

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 

부여하였습니다.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

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
별 지 참 조

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

별 지 참 조
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

별 지 참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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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공고 제2016 - 1092호

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 : 한양파인컨트리클럽 대중제 9홀)사업 공사완료 공고

1. 우리시 고시 제2016 - 128호 (2016. 05. 24.)호로 실시계획인가(변경) 되어 사업시행자인 
한양컨트리클럽에서 추진한 덕양구 원흥동 528-8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(체육시설 : 
한양파인컨트리클럽 대중제 9홀)사업이 공사완료 되었기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
관한 법률」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

2.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(☎ 031-8075-314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
있습니다.

2016. 7. 15.
고 양 시 장

○공사완료내용

 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

    -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28-81번지 일원

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    - 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
    - 명칭 : 한양파인컨트리클럽 (대중제 9홀)

 다. 사업의 면적 및 규모

    - 토지이용계획

구    분 부지면적(㎡) 위 치 비고

체육시설
(대중골프장

9홀)

체육시설용지 80,250.0

원흥동 528-81일원

건축시설용지 1,949.0

기반시설용지 50,961.0

녹지용지

복 원 녹 지 75,446.7

원지형보전녹지 142,981.2

소  계 218,427.9

합  계 351,587.9

  

     - 건축계획

구 분 부지면적(㎡) 연 면 적(㎡) 비고

클럽하우스 1,824 2,607.73 1동

티하우스 105 54.62 1동

경비실 20 12.59 1동

계 1,949 2,674.94 3동

  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     - 성명 : (주)한양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이승호,  (사)서울컨트리클럽 이사장 홍순직
     - 주소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-114

 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

     - 2010. 2. 22 ∼ 2016. 05. 31


